
1월 22일(목)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

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5년 3월부터 4월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길고양이를 먹이로 유인, 포획한 뒤 광양 명당공원에 유

기하여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한 혐의로 벌금 5백만원 약식 처분을 받았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법무법인을 선임하며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고양이를 죽일 목

적으로 포획한 것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요구했다. 

A씨를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와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전남서남권고양이

복지협회, 순천시캣맘협의회, 비글구조네트워크, 비마이독,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등 각지 동물

단체는 함께 공판을 방청하며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개념과 달리 야생동물에겐 서식지가 중요한 점을 언급하고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약식 처분된 벌금형 500만원을 유지하였다.

 

카라의 윤성모 활동가는 “사체로 발견된 4마리 고양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쉽지

만, 길고양이를 무단 포획한 뒤 타지역에 방사한 행위가 고양이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범죄로 인정된 사

례”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는,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8,393명 시민 탄원서 명부와 함께 47부의 

수기 탄원서, 고발인 의견서 2부가 제출된 바 있다.

2026년 1월 22일(목) 16: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

담당 : 윤성모 활동가 신주운 팀장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광양서 길고양이 무단 포획한 A씨, 벌금 5백만원 선고

피고인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하며 무죄 주장했으나

법원, 유죄 인정된다며 벌금액 변동 없이 5백만원 그대로 선고 



  

갯벌 위에서 발견된 포획틀 고양이 사체(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사진자료 



피고인 엄벌을 촉구하는 동물단체와 시민들(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피고인 엄벌 촉구 시민 탄원 명부(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